
(질의회신) 「토지보상평가지침」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우선해제대상지역 

보상평가기준은 우선해제절차 지연으로 인한 저가평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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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「토지보상평가지침」제31조의2 제4항을 신설·개정한 목적 및 취지는?

회신내용

「토지보상평가지침」제31조의2의제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「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

를위한도시계획변경(안) 수립지침」(건교부 관리 51400-1365, 2003.10.9. 이하 “우선해제지침”이라 

함)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중단된 토지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계없이 우선해

제지침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와의 보상평가시 가격균형 및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

규정한 정당보상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서,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대상토지

가 부당하게 저가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

관리계획안의 공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성, 해제가능성에 따른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기

타 합리적인 거래가능가격 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
